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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 결  어

인터넷매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

이 없다. 인터넷매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규제는 인터넷 자체의 성장이나 

발달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, 인터넷매체의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항

에 대한 신속한 보도나 전달을 자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, 그로 인한 피해는 

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. 그러므로 인터넷

매체를 통하여 언론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인터넷매체가 응당 

향유하여야 할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규제․

간섭하여서는 안 된다. 비록 언론중재법이 규율하는 언론조정중재를 통하여 정

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, 추후보도청구가 그 자체로서는 언론의 자유 등을 

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자

격으로 참여하는 인터넷매체의 방어권과 공정한 조정이나 중재를 받을 수 있는 

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하여 명실상부하게 ‘언론의 자유와 공적(公的) 책임’의 

조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본다.




